
『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』심사기준

1. 평가방안

□ 평가기준 : 입찰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배전분야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

□ 평가방법 : 기능자격 분야별로 가중치 부여, 가점(1점) 항목으로 운영

□ 득    점=[(무정전×가중치)+(활선×가중치)+(지중×가중치)+(배전×가중치)]

○ 배전분야 기능자격별 가중치

구  분
배전가공 분야 배전지중 분야

무정전전공 활선전공 배전전공 배전지중전공

가중치(점/인) 0.7 0.5 0.3 0.5

□ 자격취득 기준일 : ’17. 1. 1 이후 배전 가공분야, 지중분야 기능자격 취득 실적

□ 인정기준 : 입찰신청 마감일 기준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

【신규 자격취득자(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이 없는 경우)】

○ ’16.12.31 이전 기능자격 미보유자가 ’17.1.1 이후 신규로 기능자격을

취득하는 경우로서, 동일 인력의 기능자격 다수 취득 인정

- ex) 1인이 배전전공, 활선전공, 무정전전공 자격 취득시 (0.3+0.5+0.7)=1.5⦤1점

- ex) 1인이 지중전공, 배전전공, 활선전공 자격 취득시 (0.3+0.5+0.5)=1.3⦤1점

【기능자격 추가 취득자(기존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이 있는 경우)】

○ ’16.12.31 이전 기능자격 보유자가 ’17.1.1 이후 추가 자격 취득시

가중치 50% 인정하며, 동일 인력의 기능자격 다수 취득 인정

- ex) 배전전공 보유자가 활선전공, 무정전전공 자격 취득시 (0.5+0.7)×50%=0.6

- ex) 지중전공 보유자가 배전전공, 활선전공 자격 취득시 (0.3+0.5)×50%=0.4

□ 업체의 비용으로 기능자격 취득후 퇴사한 경우 증빙제출시 실적 인정

□ 평가방안 추가

○ ’16.12.31 이전 기능자격 미보유자가 ’17.1.1 이후 개인비용으로 

신규 기능자격 취득후 업체에 입사하여 추가 기능자격을 취득한

경우 업체소속으로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가중치 100% 인정

○ 입찰신청마감일 기준 업체 대표자가 취득한 기능자격은 가점 불인정



2. 적격심사시 심사방안

□ 고압 협력회사 적격심사시『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』심사방안

구분
추정도급액(부가가치세 포함)

11억원 이상∼55억원 미만

추정도급액(부가가치세 포함)

55억원 이상∼110억원 미만

득점

【심사분야 : 시공경험】

①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(10점)

②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(3점)

③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(가점)

【심사분야 : 기술능력】

①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(2점)

②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(1점)

③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(가점)

④ 해당사업소 지리, 배전계통 숙지도(2점)

□「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」의 가점상한은 1점으로 하며,

①, ②, ③ 항목의 합산득점은 ①, ② 항목의 배점한도를 초과할수 없음

○ 추정도급액(부가가치세 포함) 11억원 이상∼55억원 미만 적격심사시

『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』과『해당사업소 지리, 배전계통 숙지도』는

합산평가 하지 않음.


